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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韓 보건복지부

보  건  복  지 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췌장장애 등록 시행 관련 협조 요청(의료기관 목록 제출)

1.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귀 학회 협조에 감사합니다.

2.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

및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 고시 개정안에 따라 췌장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. 
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유형별로 

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바, 위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

췌장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

(내분비분과) 전문의로 한정됩니다. 

3. 췌장장애 등록 신청인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

의료기관 목록을 환우회 및 지자체 등에 공유하고자 하니, 해당 전문의가 소속된 의

료기관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26년 3월 23일(월)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4. 아울러 '췌장장애 진단 및 등록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'을 3월 내에 배포할 

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 

붙임 : 의료기관 명단(양식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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